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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'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' 폐지…민간 건축 활성화 유도

- 서울시, 규제철폐 42호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완화 즉시 시행

-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, 발코니 허용 범위 제한, 발코니 유효폭 제한 폐지

- 안전성·사용편의 개선, 건축계획 자율성 확대…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기대

□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다양한

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.

□ 시는 지난해 5월,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

0.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

등의 내용을 포함한 ‘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’을 마련·시행해

왔다.

○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됐으나,

정부는 지난해 2월 ｢오피스텔 건축기준｣을 개정해 오피스텔에 발코니

설치를 전면 허용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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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현장에서는 이런 서울시의 규정이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, 공간 배분의

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등 자유로운 발코니 계획을 저해한다는 의견을

제시했다. 이에 시는 지난 2월 25일(화)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하고,

‘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’을 폐지했다.

□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

졌다.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(지상 3층~20층)도 완화

됐으며, 발코니 유효폭 0.8m 이상 등의 기준 또한 사라졌다.

○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의 발코니와 달리

구조변경(확장)은 불가하며, 발코니 본연의 전망·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

해야 한다.

□ 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돼 자유

롭고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민간의

다양한 발코니 계획을 유도해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할

계획이다.

□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“앞으로도 실 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

고,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

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: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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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

구분 종 전(가이드라인) 개  선(가이드라인 폐지)

오피

스텔

ㅇ 발코니 외측 창호 설치 제한
ㅇ 지상 3~20층까지만 발코니 설치 허용
ㅇ 발코니 유효폭 0.8m 이상

폐 지


